
#1 아동학대의 신고의무
*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? (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)
: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
신고하여야 한다.
⇒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 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를 부여합니다.

⇒ 아이돌보미도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.

*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 시 관련 벌칙 (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) 
⇒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#2 신고의무자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!

신고 의무자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
수사기관(112)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(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).

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행동을 아이의 눈과 마음으로 보려는 
관심어린 태도와 신고 자세가 중요합니다. 
아동학대 의심상황을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에 임한다면 
피해아동이 하루라도 빨리 고통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

 
#3 신고 절차

학대 의심징후
(상흔, 증언 등)

발견
⇨

응급상황 시,
아동의 안전 

확보
⇨ 아동학대신고

112 ⇨
아동학대조사 

및
사례개입 협조

⇨ 사후지원 및
서비스 협조

주의사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신고시,
가해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

유의사항

· 가능한 한 증거사진 등을 확보함.
·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함.

· 성학대의 경우 증거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 입히지 않음.
· 진술의 오염이 있으므로,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음

#4 신고 예시

1. 아동 대면 가능한 장소 정보 
   주소 가장 중요!

3. 아동의 인적사항: 이름, 성별, 나이, 특징

4. (의심되는) 학대행위자
  모를 경우 ‘미상’으로 신고

2. 학대가 의심되는 이유/상황
   응급상황여부
   신속출동 판단 위해 구체적인 응급상황 설명
   - 경찰: 10분 이내 우선 출동 가능

5. 신고자 요청 사항
면담 시 주의 사항, 신변 보호 요청 등


